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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 주요 내용 

 

가.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 제1항 

제7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

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 제1항)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통상임

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1. 1. 시행) 

 

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14_201802/download/law2_download.pdf
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14_201802/download/law2_download.pdf

